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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교통사고는 인 피해 물 피해 사회 피해와 , , 

거시 으로는 심리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 

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 사업의 감편익을 산정

하거나 기타 교통 련사업의 효과를 용하기 

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한 연구론은 당사자와 당사자 구분없이 사1 2

고 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

의 근 방법과 사상자 인 기 으로 발생되는 , 1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근 방법으로 나

뉘며 두 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상을 단일 ,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입는 , 

사람이나 손상된 시설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사, 

회  기  등 개별 단 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각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만 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사고 특성  

요소들의 계속에서 발생되는 상호작용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차 차사고, , 

차 사람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와 당, , 1 2

사자의 계와 같이 단독사고를 제외한 교통사

고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런 계속에 상호작용효과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기에 외생변수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요

하다.

특히 고령자 사고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만 세 이상의 고령운 자 혹은 고령보행자 65

에서 사고특성을 분석하 으나 당사자가 고, 1

령자인 경우 당사자의 연령과 당사자가 고령2 , 2

자인 경우 당사자의 연령은 고려되지 않음으로1

써 당사자와 당사자의 연령 특성의 계속에1 2

서 발생될 수 있는 상호작용효과는 거의 고려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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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에 의한 고령자 사고 추가발생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

Yoon, Byoung-Jo*

 Studies on the calculation of accident costs include the approach on calculating damage costs covering 
all accidents regardless of first or secondary party and the one calculating damage costs generated by a single 
victim. These two approaches have a limitation of considering a subject for costs analysis as a single entity. In 
addition, research on estimating the interaction effects cau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traffic accident 
features and factors remains inadequate since most studies focused on calculating costs incurred in a single entity 
such as a victim, damaged building, or social organization in charge of managing car accident.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expected range of old age where a specific interaction effect would remain, compare accidents 
between old age section and the entire age section, and discover an exogenous variable to be applied in accident 
drop effects in senior people and reduced benefits by calculating and testing additional accident costs in case the 
first party and the second party all pertain to the senior age section. By classifying the entire accidents caused 
by old driv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s, significant coefficients representing the influence that affects car 
accid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re calculated and set them as the representative variables by selecting 
top variable in accordance with from low to high order. Furthermore, characteristics on five age groups such as 
a group of over 65 and less than 70, a group of over 70 and less than 75, a group of over 75 and less than 80, 
a group of over 80 and less than 85, and a group of over 85 are elicited and compared them with these 
preselected accid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reby identifying what changing effects co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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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 구간과 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당사자와 당사자가 모두 1 2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외생변수를 발견하

며 고령자 비율에 따른 사고 감편익의 분포와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평균피해비용은 국 교

통사고 데이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도

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자료를 용하

여 년 년 국 교통사고 자료  차2013 ~2015

차 사고에 해당되는 건의 각 사고별 피해317,258

비용을 산출하여 사고별 경 률을 비교할 수 있

도록 한다.

당사자와 당사자에 따라 정렬한 교통사고의 1 2

평균비용과 사고건수를 값으로 표 화하여 상Z

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구간을 

산출하 으며 고령구간은 세 이상인 것으로 65

나타났다 해당 연령구간을 기 으로 사고의 유. 

형을 체 사고 당사자가 고령자인 사고 당, 1 , 2

사자가 고령자인 사고 당사자 모두 고령자, 1·2

인 사고 등 총 네가지로 분류한다.

당사자 모두 고령자인 사고에서 발생되는 1·2

당사자간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을 

확인하기 해서 사망 상 경상 부상없음 등 , , , 

상해정도에 따른 평균피해비용을 확인하고 사고

별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네 유형의 분포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모수분

석인 와 사후분석을 수행했다ANOVA .

기존 문헌고찰2. 

구체 인 각종 교통안 사업의 산책정  

사업시행 후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해서 사

회기 비용이 반 된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

이 필요하며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 

보고서에서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 년의 도로교. 2013 ~2015

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을 활용해 년부터 2013

년까지 사고 데이터에 용하여 사고별 총 2015

비용을 산정하 다 재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 

 손실은 노동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행정, 

안 부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사고비용

에 한 추계는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

에서 추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를 

기 로 자동차 손해배상 행기 이나 법원의 지

보험 과 손해배상실태를 자료로 활용하여 객

으로 교통사고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은 차량과 하(Cargo), 

차량 이외의 물  손실과 도로의구조물 등의 손

실을 비용화한 것이 물 피해비용이다. 

물 피해비용은 물 피해로부터 재물을 원상

회복하기 한 수선비를 포함하여 자가용 차량

의 손 는 고장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

거나 사업용 차량이나 업상 필요한 재물의 손

상으로 인한 업 손실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자. 

동차보험에서도 년 월 일부터 탑승자  2003 1 1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해서도 보상하고 있

어 물 피해비용의 범 가 확 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교통사고의 잠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고 방을 해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

부상자의 경우 의료비 휴업으로 인한 시간비, 

용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국가 으로는 , (

인  자원손실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  피해 ), 

등을 비용으로 들 수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상자의 노동력 상실을 추계하는 것

이 요하다 사상 당시의 소득수 을 고려한 사. 

후 잔여 근로가능기간 동안의 총소득을 일정한 

할인율을 고려해서 산출해 내고 있는 행 손해

배상 행기 이나 법원의 결을 기 으로 했

을때 교통사고비용이 사회  비용이라는 논리에 

타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 은 사상자의 미래소득Hartunian

의 상실은 곧 사회의 인 자본의 생산력 손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 수명을 세로 85

가정한 인 자본 비용 산출 일반 공식(General 

을 제안했다Form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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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 수식에 해 와 Hartunian Rice

는 고의로 근로소득을 기피하는 사람에 Cooper

해서 후한 반면에 고소득의 노인이나 어린이

에 해서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부정

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들의 취업률은 . 

낮고 어린이들의 장래소득에 해서 장기간의 

할인율이 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 미국. 

의 국가안 원회NSC( , National Safety Council)

나 도로교통안 국NHTSA( , National Highway 

에서는 의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Hartunian

일반 공식을 응용하고 있다 한 교통사고로 인. 

해 사고당사자나 친척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 불안 좌  등과 같, , 

은 정신  피해 등 사회 심리  비용은 정확한 

추계방법이 없고 비가시 인 항목으로 정책결정

자나 조사연구자들이 경시 는 무시하여 왔으

나 최근에는 손해배상 행기 이나 법원의 결

에 의해 지 되는 자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인  피해비용에 합산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에서 지출되는 각종비용 

 사고당사자나 그의 행자가 아닌 거의  

사회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 으로 교통  소방경찰비용 보험행정, 

비용 사회복지기 비용과 교통 계기 비용을 , 

들 수 있다 재 미국의 국가안 원회. NSC( , 

에서는 화재로 인한 비National Safety Council)

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험행정비용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행하기 해 교통 사고를 조사하

고 피해자와의 화해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 

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 

아닌 가해자 본인의 직 인 사고처리에도 소

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하고 체  교

통사고 피해상황에 용하여 사고처리 비용으로 

추계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기 비용과 교통 련기 비

용은 객 성과 미세성으로 인해 체 인 도로

교통사고비용 추계에는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락된 새로운 교통사고 비

용을 산출하는 방법론이나 시도되지 않은 분류

법을 제시하는 연구로 해석되기 보다 기존에 나, 

타난 교통사고 비용  감편익을 해석하는 방

법과 사고비용의 변화  거동을 새롭게 해석하

는 연구라고 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 

해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의 은 심리 비용 산정모형으로 국내 (2008)

심리 비용을 산출하 으며 년 기  약 조 2004 5

천억 원으로 체 교통사고비용의 를 1 37.1%

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외의 경우를 고려하. 

여 국외 연구의 심리 비용이 체비용의 에60%

서 정도의 수 으로 해당 연구의 연구의 비80% 

용이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고 하 으며 국외의 , 

경우 해당 연구의 심리 비용 개념보다 심리  

비용의 범 를 범 하게 설정하 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의 결과를 합리 이라 단했다.

하지만 심리  비용은 재 발생되는 사고비

용의 추이와 변화를 설명하는 비용이라기 보다, 

기존에 없었던 비용평가 방법을 용하여 새로

운 교통사고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수립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비용을 . 

산정하는 것이 아닌 재까지 발생된 사고비용, 

의 구조와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욱 은 연구에서 국도사후평가구간에 (2011)

하여 차로에서 차로로 확장 후 교통사2 4 ·

고자료를 비교분석하 고 교통사고건수가 , 47.9% 

감소 사망자수 감소 부상자 수 감, 62.8% , 55.6% 

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도로교통공단 의 . , 

교통사고자료를 이용하여 왕복 차로 왕복 차로 2 , 4

이상의 일반국도의 경우 교통사고 원단 를 재

분석했고 왕복 차로 이상의 도로가 왕복 차로 , 4 2

도로보다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고51.5% ,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56.7% 

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교통사고 감편익

을 재검토했고 음 으로 산출되 던 편익이 양, (-)

의 편익으로 환되거나 음 편익이 감소 하(+) (-)

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 교통사고 감편익의 . , 

개선 효과로 도 개선되는 것으로 B/C, NPV, IRR

분석되었다 즉 도로의 신설  확장에 따른 교. , 

통사고 감편익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하기 해 

도로 등 차로수 도로형태 지역 등의 특성을 , , , 

반 한 교통사고 원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도 기존의 사고비용 원단  

분석에 해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 인 분석 기 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본 연구는 기존 사고비용의 거동을 추가, 

인 외생변수를 통해 해석하는 연구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령운 자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한 연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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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교통이라는 세계

인 메가트랜드와 함께 재 진행되고 있는 고

령화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고령운 자 사고 감소에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목 이 무의

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사고 감편익을 산출하는데 활용되는 새로

운 해석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령. 

운 자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고령운 자 사고

에 한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자율주행자

동차에 도입에 한 연구와 본 연구의 연 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고용석 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2017)

용량 개선효과  사고 감 효과를 분석하 다. 

국내 체 지역 간 네트워크를 상으로 통행시

간 감량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 내용으로 도, 

로교통공단 에 의하면 년 사이 교(2017) 1990~2013

통 사고 사망자수가 만 명에서 명으1 2,603 5,092

로 어 드는 데 년 정도의 시간이 걸(59.6%) 23

렸고 미국의 경우도 년까지 년을 주, 1960~2011 20

기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으로 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 

사고비용 감 편익이 빠르게 증가함을 나타냈

다 사고비용 감 편익이 교통사고 사망자에 의 . 

한 처리비용의 감까지 포함하므로 사고비용 

감 편익과 사망자수가 비례한다고 볼 때 자율, 

주행자동 차를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어들 것으로 

상하 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해당 연구는 보다 

상세히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운 자의 .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사고 증감의 거동에 한 

해석 방법론이므로 분석결과에 따라 보다 완만

하거나 격한 감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3. 

년 년 국 교통사고 자료에서 차2013 ~2015

차 사고에 해당되는 건의 각 사고별 피해317,258

비용을 산출하여 사고별 경 률을 비교할 수 있

도록 하 다.

Table 1 사상자 피해종별 평 비용. 

에서 나타내는 비용은 도로교통 사고Table 1

비용의 추계와 평가를 참조하여 사상자 피해종

별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며 년도 도, 2013~2015

로에서의 교통사고발생상황 교통사고피해 보상, 

행기 의 보상수 교통사고처리기 의 비용, 

수 사상자들의 노동생산력과 취업률 등이 반,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은 피

해종별 사고 험에 한 경 률을 산정하기 

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 

비용이 용되어 산출된 각 사고별 총 비용은 

해당 사고의 상  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건의 데이터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연317,258

령별 총사고비용과 사고건수를 비교하기 해 

척도가 다른 두 변수를 표 화를 통해 동일한 

척도로 변환하 다 만일 사고비용이 연령별로 . 

특성이 나뉘지 않고 사고의 심각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일어난 사고건수에 비례하여 사고비, 

용이 발생될 것이다 하지만 연령별로 사고 심각. 

도에 차이가 있고 특정 연령이 추가 인 사고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면 사고비용과 사고건수는 

불합치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과 는 각각 당사자 당사 Figure 1 Figure 2 1 , 2

자의 연령별 총사고비용과 사고건수의 표 화 

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의 당사자는 세 이상부터Figure 1 1 65 , Figure 

의 당사자는 세 이상부터 총사고비용의 값2 2 63 Z

이 사고건수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와 당사자 동1 2

시에 사고비용 표 화 수가 사고건수 표 화 

수를 상회하는 세 이상을 상호작용효과가 65

발견될 수 있는 고연령으로 정의하고 유형을 분

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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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당사자 연령별 표준화 점수. 1

Figure 2 당사자 연령별 표준화 점수. 2

당사자 연령과 당사자 연령을 기 으로 1 2 65

세 이상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유

형을 구분하 으며 건의 체 교통사고, 317,258

를 와 같이 비고령자 조합사고 당사자Table 2 , 1

가 고령자인 사고 당사자가 고령자인 사고, 2 , 

당사자 모두 고령자인 사고 등 총 네가지로 1·2

분류했다.

유형 은 당사자와 당사자 모두 세 이상1 1 2 65

인 고령자인 사고 유형으로 총 사고건수는 3,122

건이고 해당 사고들의 평균사고피해비용은 약 

만원으로 나타났다5,407 .

유형 는 당사자만 고령자이고 당사자는 비2 1 2

고령자로 구분된 사고 유형이며 총 사고건수는 

건 해당 사고들의 평균사고피해비용은 약 26,646 , 

만원으로 나타났다3,656 .

Table 2 고연령위험  유형 분류. 



64  6 2 2017. 12

유형 은 당사자만 고령자이고 당사자가 비3 2 1

고령자인 사고 유형으로 총 사고건수는 21,561

건 평균사고피해비용은 약 만원으로 나타, 4,507

났다. 

유형 는 당사자와 당사자 모두 비고령자인 4 1 2

사고 유형으로 체 교통사고 데이터 건 317,258

 건에 해당되며 평균사고피해비용은 265,929

만원으로 나타났다2,986 .

수집된 국 사고자료 건에 해 분류317,258

한 유형별 사고특성을 부터 까지 Table 3 Table 6

나타냈다 에선 요일별 사고발생 건수를 . Table 3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당사자와 당사자 . 1 2

모두 고령자인 유형 의 경우 월요일 발생된 사1

고 건수는 건으로 일주일  를 차지하569 18.2%

며 가장 많은 사고비율을 나타냈다 유형 와 유. 2

형 은 월요일  요일에 상 으로 높은 사3

고건수 비율을 보 다. 

Table 3 요일별 사고발생 건수. 

Table 4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건수. 

비고령자 사고조합인 유형 의 경우 유형 과 4 1

반 로 월요일의 사고건수 비율은 로 일요13.7%

일 사고건수 비율인 다음으로 낮았고 토12.5% 

요일의 사고건수 비율이 로 상 으로 높15.7%

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Table 4

보면 유형 의 경우 측면직각충돌에 의한 사고1

건수 비율이 로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가65.6%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 2, 

에 비해서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3, 4 . 1·2

당사자 모두 비고령자인 유형 는 측면직각충돌 4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로 다른 유형 52.7% 1, 

에 비해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를 2, 3 . 

비교하면 측면직각충돌 사고에 해서 당사자1

와 당사자 모두 고령자인 경우 비고령자인 경2

우에 비해 약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12.9%p . 

이와 반 로  주정차  추돌에 해서는 유형 

의 경우 로 가장 높은 비율 유형 의 경4 16.6% , 1

우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약 7.0%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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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당사자 차종별 사고발생 건수. 1

Table 6 당사자 차종별 사고발생 건수. 2

와 은 차종별 사고발생건수를 Table 5 Table 6

나타낸 것이다 당사자 차종별 사고발생 건수를 . 1

살펴보면 각 유형 모두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 

사고의 경우 유형 은 를 차지했고 유형 1 51.6% , 2

는 유형 은 유형 은 를 차60.8%, 3 64.2%, 4 71.2%

지해 고령자에 비해 비고령자의 승용차 사고건

수 비율이 상 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동기장치자 거와 이륜차 자 거는 , 

고령자 조합사고인 유형 이 비고령자 조합사고1

인 유형 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4 . 

유형 가 유형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2 3

며 당사자 차종이 원동기장치자 거 이륜차1 , , 

자 거인 경우 상 으로 높은 사고 비율을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화물차인 경우. 1

에도 유형 이 유형 에 비해 약 높은 사1 4 7.7%p 

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사자가 화물차인 경우 당사자가 고1 2

령자인 유형 이 유형 에 비해 상 으로 높3 2

은 사고 비율을 나타내어 화물차 운 자가 고령

자가 아니더라도 간 으로 화물차가 고령운

자 사고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은 당사자 차종별 사고발생 건수를 Table 6 2

나타낸 표이다 와 마찬가지로 .  Table 5 Table 6

의 원동기장치자 거와 이륜차 자 거 모두 유, 

형 이 유형 에 비해 높은 사고 비율을 나타냈1 4

다 단 고령자가 당사자인 유형 이 의 . , 2 3 Table 5

유형 에 비해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을 살펴보았2

을 때 원동기장치자 거와 이륜차 자 거를 이, , 

용하는 고령운 자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일 

때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화물차 사고인 경우는 의 2 Table 5

유형 에 비해 의 유형 이 낮은 사고 1 , Table 6 1

비율을 나타냈으며 의 다른 유형과도 상Table 6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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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당사자 모두 고령운 자 험군인 1 2

세 이상일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면65 , 

유형 에 비해 유형 와 유형 이 가지는 증가4 2 3

폭의 합 뿐만 아니라 유형 이 가지는 추가발생1

비용이 존재할 것이다.

≠

≠
 

 유형 의 평균사고피해비용 : n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 

일반 으로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의 사고 

험성이 높고 사고 피해가 상 으로 심각하

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에서 제시한 것, Table 2

처럼 유형 에 비해 유형 의 평균사고피4 1, 2, 3

해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기된 식에서 제시된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은 일반 으로 알려진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가 가지는 높은 사고 심각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당사자 모두 고령자일 경우 , 1 2

발생되는 추가 인 사고 심각도를 의미한다.

유형 가 유형 에 비해 추가로 보이는 사고2 4

비용은 당사자가 고령자인 것에 기인한 추가비1

용이며 유형 이 유형 에 비해 추가로 보이는 , 3 4

사고비용은 당사자가 고령자인 것에 기인한 추2

가비용이다. 

당사자와 당사자 각각이 고령자인 경우 비1 2

고령자에 비해 추가 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의 

합이 당사자와 당사자 모두 고령자인 사고인 , 1 2

경우 발생되는 추가발생비용과 다를 경우 당사, 1

자와 당사자가 모두 고령자인 사고인 유형 이 2 1

가지는 외생 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추가발생비용과 구분하기 해 

로 정의한다IEC(Interaction Effect costs) .

를 검정하기 해서 유형 집단별 차이가 IEC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분석방법으로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분산분석 은 (ANOVA : analysis of variance) F

검정을 활용하는 분석으로 표본집단을 범주화해

주는 설명변수의 차이에 따른 집단 간 분산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갖는 집단 내에서의 분산을 

비교하여 집단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을 동시에 비

교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서 가설

검증 차에 의한 립가설은 개의 모집단 평균k

들 에서 어도 한 의 평균은 다르다 이“ ”

다 즉 어느 평균이 어느 평균과 다르다 라는 . “ ”

것이 아니라 체 평균을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

하는 반 검증이며 분산의 비율인 (omnibus) F

통계치에 의해 통계  유의성이 결정된다 따. －

라서 반  검증이 유의미 하여 귀F ( , p<.05)－

무가설이 기각되면 상식 으로 가장 큰 평균과

가장 작은 평균은 통계 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평균들 

에서 어느평균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 

추가분석과정을 사후검정(multiple or post-hoc 

이라 한다 집단이 개인 일원변량분comparison) . k

석의 후속분석으로 사용할수 있는 사후검정의 

짝비교 방법은 매우 다양하(pair-wise comparison)

며 이러한 방법들의 분석 차  각 방법의 장

단 은 련분야의 기 서 에 매우 잘 정리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은 에서 제시되는 유Table 2

형 부터 유형 까지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고1 4

들의 총사고비용 데이터 집단을 의미하며 사후, 

분석  검정은 제 종 오류를 이기 Scheffe 1

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후 검정 에서 보

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사후분석을 . ANOVA

해  방법을 사용하 다Scheffe Tukey .

만일 분산분석  사후검정이 유의하다면 유

형별로 가지는 평균사고피해비용이 해당 유형을 

표할 수 있는 평균값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당사자와 당사자가 모두 고령운 자인 고령1 2

운 자 조합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고령인구 비율에 향을 받는다 고령인구는 . 

꾸 히 증가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운

자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당사자와 당, 1 2

사자가 고령운 자로 조합된 사고도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추가발생비. 

용이 존재한다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시계열, 

인 고령운 자 조합사고건수  사고비용 증

가 추세에 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추세선을 

통해 분석하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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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4. 

유형별 를 실시한 결과를 에 ANOVA Table 7

나타냈다 제시된 표를 확인하면 값이 . F 546.814

으로 나타났고 가 으로 유의확률 P-value 0.000

수 에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즉 집단별 0.05 . 

유의한 차이가 어도 하나의 집단 간에 존재한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 

기 해서 사후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Table 7 분산분석 결과. (ANOVA) 

Table 8 사후검정 결과.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방법을 실시한 결과를 Scheffe Tukey 

에 나타냈다Table 8 .

사후검정 결과  방법에서 모Scheffe Tukey 

두 각 유형별 평균사고피해비용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를 산출할 수 있다(I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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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후검정에 따라 확인된 상호작용ANOVA

효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산출한 식은 다음

과 같다.

 

  

  천원

즉 유형 의 경우 일반 으로 당사자와 당, 1 1 2

사자가 고령운 자인 경우 상되는 사고피해비

용에 비해 사고 이스마다 약 천 원의 2,296.58

피해비용이 추가 으로로 발생되었고 년부, 2013

터 년까지 해당 사고 이스는 약 건이2015 3,122

므로 년 간 약 억의 피해비용이 로 고령3 71.7 IEC

운 자 조합사고에 의해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3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빈도 선형 추세선. 

Figure 4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빈도 차식 추세선. 2

확인된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시계열 으로 확인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당사자와 당사자가 모두 고령운 자인 고령1 2

운 자 조합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고령인구 비율에 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령운 자 조합사고의 사고건

수와 사고비용의 추세는 단순한 분포 

형태인 선형이 아닌 추가 인 증가요인에 따른 

다항식으로 설명된다.

체 사고 데이터  유형 에 해당되는 1 1·2

당사자 모두 고령운 자 조합사고인 사고 이

스들의 사고빈도를 년 월 일을 기2013 1 1

으로 경과한 일 수에 따라 나타낸 그래 에 추

세선을 확인했고 이를 에서 까, Figure 3 Figure 5

지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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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빈도 차식 추세선. 3

확인 결과 차식 추세선의 설명력은 이2 0.9993

고 차식 추세선의 설명력은 로 보다 높은 3 0.9998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경과일수에 

따른 고령운 자 조합사고 사고빈도는 차 3

추세선이 합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빈, 

도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당사, 1·2

자 모두 고령운 자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증

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작용효과라는 추가

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는 사고비용에 IEC

해 확인한 결과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를 부터 까지 나타냈다Figure 6 Figure 8 . 

Figure 6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비용 선형 추세선. 

에서 선형 추세선을 통해 사고비Figure 6

용의 경향을 설명하고자 하 으며 분석결과 설

명력은 로 사고건수에 한 선형 추세식을 0.8965

나타낸 의 설명력보다 상 으로 낮은 Figure 3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시계열 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서 고령운 자 사고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2

차 곡선으로 확인한 결과 에서 나타난 Figure 7

것처럼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한 차 0.9968 . , 3

곡선으로 설명한 의 설명력은 더 높아져 Figure 8

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사고건수 0.9996 . 

그래 에 비해 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IEC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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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비용 차식 추세선. 2

Figure 8 고령운전자 조합사고 누적사고비용 차식 추세선. 3

에서 고령운 자 조합사고 사고Figure 5

건수 차식 추세선의 이계도함수를 통해 변곡3

을 살펴보면 일을 기 으로 기울기의 변화333.3

가 음  변화에서 양  변화로 바 었다 즉 . 

일을 기 으로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333.3 IEC

의미다 하지만 사고발생건수는 시계열 으로 수. 

치 으로 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차 3

곡선이 설명력이 높다 하더라도 를 가시 으IEC

로 확인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의 이계도함수를 통해 변곡Figure 8

을 살펴보면 일을 기 으로 기울기의 양  -6.88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당사자 모두 고, 1·2

령자인 년 월 일부터 시작하는 사고 데이2013 1 1

터의 시작 기 일부터 이미 차식에 의한 격3

한 기울기 상승을 나타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 약 일을 기 으로 차식 Figure 7 1010 2

추세선이 사고비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 부분은 의 Figure 8

차식 추세선의 격한 증가율로 설명되었기 때3

문에 시계열 으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단순한 

고령운 자 사고 증가를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

라 고령운 자가 당사자와 당사자로 만나는 , 1 2

사고 조합이 발생될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

타나는 로 인해 격한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IEC

볼 수 있다.

이러한 격한 증가폭은 앞으로 고령화가 진

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사고특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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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국 2013 2015

차 차 사고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고, 

령에 따른 추가 인 사고피해비용이 발생하는 

연령 구간을 기 으로 유형을 분류하 다.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사고비용을 산출한 

뒤 와 사후검정을 통해 유형별 사고피해ANOVA

비용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한 추세선. , 

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격한 사고피해 비용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확인하 다.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추가 발생비용이 존재

한다는 것은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고령 운 자 

조합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져 사고피해

비용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이와 반 로 어떤 고령 운 자 사, 

고에 한 개선 책을 수립하여 사고피해 감

편익을 산출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이 사고개선사업의 도

입을 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편익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령 운 자 사고 , 

건수의 감소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고령 운 자 

조합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피해비용이 선형이 아닌 차 모형으로 증가3

한다고 상되는바 이를 감소시키는 사업의 , 

감편익은 단순한 원단 법이 아니라 차 모형을 3

고려하여 장래에 있을 추가 인 감편익도 고

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감편익은 일반 인 원단 법으로 

상되는 편익에서 상호작용 효과로 인한 추가 발

생비용을 고려하여 년부터 년까지 고령 , 2013 2015

운 자 조합사고 이스마다 약 천 원의 2,296.58

피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 고 해당 사고 이, 

스는 약 건으로 년간 약 억의 피해비3,122 3 71.7

용이 로 고령 운 자 조합사고에 의해 추가IEC

로 발생하여 이에 한 감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운 자 조합사고는 비고령 운. 

자 조합사고보다 천 원의 비용을 더 발24,206.77

생시키는데 이는 약 사고 건당 상자 한 명이 3

추가로 발생하 다는 의미다 원인으로는 고령 . 

운 자 사고조합에 의한 유형 의 경우 화물차1 , 

이륜차 자 거 등의 비율이 높았다는 과 측면, 

직각 충돌의 사고비율이 높아 이런 이 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당사자인 운 자 연령과 1 

당사자인 운 자 연령을 제외한 이 외 탑승자2 

나 추가 인 피해자에 한 연령을 고려할 수 

없었고 이에 한 세부 인 사고피해비용을 산, 

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용된 .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도 사회  비용이나 

생산력 손실 등이 고려된 비용이긴 하지만 연령, 

별로 생산력에 련된 비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상자 피해종별 

비용은 더욱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실질 인 비용 

산정과 구체 인 감편익에 한 연구라기보다, 

상 인 피해 규모와 피해비용과 사고 건수의 

거동을 살펴보고 향후 감편익에 한 연구 방

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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